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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기출스러운 교정관계법령 엄선 500제(2021.11.03.발행) 정오내용

29p 043번 해설 ④ 다음 줄 수정
*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(휴대금품의 영치 등) 
→
*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(휴대금품의 보관 등) 

59p 097번 해설 ②번 1째줄 수정
② 현행 형집행법상 특별한 처우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여성, 노인수용자, ~~
→
② 현행 형집행법상 특별한 처우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여성수용자, 노인수용자, ~~

65p 108번 해설 2째줄 ~ 3째줄 수정(밑줄 추가!)
~~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·편지수수·전화통화·실외운동·작업·교육훈련, 공동행사 참가, 
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
→
~~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·편지수수·전화통화·실외운동·작업·교육훈련, 공동행사 참가, 
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

68p 113번 문제 ③번 지문 1째줄 수정
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(殘刑)이 집행되는 ~~
→
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~~

152p 259번 문제 ③번 지문 1째줄 수정
③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잔형 기간은 ~~
→
③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~~

152p 259번 문제 ④번 지문 수정
④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
으로 잔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잔형 
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. 
→
④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
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
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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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p 259번 해설 ③번 1째줄 수정
③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잔형 기간은 ~~
→
③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~~

220p 006번 문제 ③번 지문 수정
③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두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
연임할 수 있다.
→
③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두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
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232p 006번 문제 ④번 지문 2째줄 수정
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.
→
을 둔다.

256p 010번 문제 ①번 지문 1째줄 수정
①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에는 치료감호소와 국가가 ~~
→
①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에는 국립법무병원과 국가가 ~~

258p 012번 문제 ④번 지문 수정
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, 3개월마다 치료
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·결정한다.
→
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, 3개월마다 국립
법무병원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·결정한다.

259p 012번 해설 ④번 1째줄 수정
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, 6개월마다 치료
감호소에서 지정법
→
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, 6개월마다 국립
법무병원에서 지정법

286p 013번 문제 박스 안의 내용 중 4째줄 수정
· 교도소, 소년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소 및 ~~
→
· 교도소, 소년교도소, 구치소, 국립법무병원 및 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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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7p 013번 해설 ①번 3째줄 수정
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). 교도소, 소년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소 및 ~~
→
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). 교도소, 소년교도소, 구치소, 국립법무병원 및 ~~

326p 012번 문제 ③번 지문 수정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
→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

327p 012번 해설 맨 끝 줄 수정
7.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
→
7.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

328p 014번 문제 ②, ③, ④번 지문 수정
②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은 14세 미만의 ~~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④ 원장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→
②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은 14세 미만의 ~~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④ 원장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
329p 014번 해설 ③번 1째줄 수정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→
③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을 받은 ~~

330p 019번 문제 ④번 지문 1째줄 수정 
④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받은 ~~
→
④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(室)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받은 ~~

331p 019번 해설 1째줄 ~ 2째줄 수정 (밑줄 추가)
②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 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. 다만, 상대방이 
변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
제5항). ~~
→
②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 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. 다만, 상대방이 변호인 
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). ~~


